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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개요 

 

１．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

 

・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 

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나누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

‘건강보험’과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‘국민건강보험’이 있습니다.   

 

・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돈을 나누어 

내어,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로 충당하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

제도입니다.  

 

２．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서 가입 수속을 하시기 

바랍니다.  

 

（１）국민건강보험가입 신고 （１４일 이내） 

 

・ 주민표가 작성된 사람으로 3 개월 이상의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

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

있습니다. （２０１２．７．９～） 

 

・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이라도 3 개월 이상의 재직증명서, 또는 

ハングル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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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（２０１２．７．９～） 

   

・ 퇴직 등으로 인해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

필요가 있습니다.  

 

（２）국민건강보험탈퇴 신고（１４일 이내） 

 

・  귀국 또는 다른 지방으로 전출,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, 생활보호비를 

수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, 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로 탈퇴를 신고하고, 

국민건강보험 피보험증(보험증)을 반환해 주십시오. 

 

３．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. 

 

（１）보험증의 교부 

 

・ 보험증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험진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

수단입니다.  

   

（２）보험증의 취급주의 

 

・ 유효기간 등 기재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. 

・ 잃어버리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소중히 다뤄 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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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신고해 주십시오.  

・ ２（２）와 같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증을 반환하여 주십시오.  

 

４．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 

   

（１）요양의 급부 

병원 창구에서 보험자증을 제시하면 아래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부담 

30%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원칙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

고령층은 본인부담 비율이 경감됩니다.  

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Ａ１ 

 

        ・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

        ・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주사 

        ・입원비용 

   

（２）고액요양비의 지급 

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소득에 따라 본인 

부담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 

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Ａ２ 

 

（３）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

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. 



4 

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Ａ３ 

 

（４）장례비의 지급 

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. 

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Ａ４ 

 

５．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(세금)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. 

 

・  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(세금)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           

납부하는 것을 잊었거나, 납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체납하게 되면  

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, 본인이 보험진료를 받을 

수 없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 

 

・ 보험료(세금)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. 정해진 날짜까지 

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◎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년 이상 보험료(세금)을 납부하지 않으면 

보험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자격증명서가 교부되어, 

의료기관 창구에서 우선 의료비를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.  

 

보험료（세금）의 계산방법 

의료보험분, 후기고령자※ 지원분, 개호보험분을 각기 부담능력과 수익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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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보험료(세금)로 정하고 있습니다.  

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Ｂ１ 

 

①응능(應能)비율（부담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） 

・소득비율액 → 각 세대의 전년 소득에 따라 계산 

・자산비율액 → 각 세대의 자산에 따라 계산 

 

②응익(應益)비율（소득이 낮은 분에게는 경감조치가 있습니다.）  

 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Ｂ２ 

・ 피보험자 균등비율액 → 소득,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자 수에 따라 계산 

・ 세대별 평등비율액  → 각 세대별로 균일하게 계산 

 

 （注） 보험료(세금)의 계산방법은 시,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 

      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문의해 주시기 

바랍니다.  

※ 고령자 중에서도 75 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칭함. 

 

６．교통사고도 국민건강보험이 도와드립니다.  

・ 교통사고 등 제 3 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

수 있습니다.  

 

・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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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～교통사고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

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신고하여 주십시오～  

 

７．40 세이상인 분은 1 년에 한 번 특정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

・ 특정건강진단검사와 특정보건지도는 여러분의 건강장수와 증가하는 의료비 

억제를 목적으로 암, 심장병, 뇌졸중 등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 헤이세이 

20 년도(2008 년)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  

특정건강진단검사 본인부담액  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Ｂ３ 

 

・ 특정건강진단검사 결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에게는 특정보건지도  

안내를 보내드립니다.  

 

８．후기고령자의료제도 

・ 헤이세이 20 년도(2008 년)부터 75 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

가입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. 

 

・ 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의료비의 10%에 해당합니다. 

 

９．이 팜플렛은 국민건강보험의 개요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.  

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 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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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연락처】 

시, 정 이름 静岡市 SHIZUOKASHI 

국민건강보험 담당과명  

AOI HOKEN NENKIN／葵区役所     054-221-1070 

SURUGA HOKEN NENKIN／駿河区役所 054-287-8621 

SHIMIZU HOKEN NENKIN／清水区役所 054-354-214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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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 

급부・부담일람표（2020.4.１현재）  

Ａ 급부 

Ａ１  본인 부담금의 비율 

구  분 비  율 

６세 미만 20% 

６세 이상 70 세 미만 30% 

70 세 이상 75 세 미만 

20% 30% 에 해당하지 않는 자 

30% 은퇴이전 수준의 소득자（아래 Ａ２② 참조） 

Ａ２ 고액 요양비의 본인부담금 한도액(월 금액) 

①70세 미만 

구      분  국민보험세대 전체 

상위소득자 

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901만엔

을 초과하는 세대 

252,600엔＋(의료비－842,000)

×１％ 

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600만엔

을 초과하고 901만엔 이하의 세대 

167,400엔＋(의료비－558,000)

×１％ 

일반 

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엔

을 초과하고 600만엔 이하의 세대 

80,100엔＋(의료비－267,000) 

×１％ 

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엔

 이하의 세대 
57,600엔 

저소득자 주민세비과세 세대 35,400엔 

  ②70 세 이상 75 세 미만 

구    분 
개인단위 

(외래진료만해당) 

세대단위 

(입원포함)  

현역만해당 

과세소득 690만엔 이상 252,600엔＋(의료비－842,000)×1％ 

과세소득 380만엔 이상 167,400엔＋(의료비－558,000)×1％ 

과세소득 145만엔 이상 
 80,100엔＋（의료비－267,000）×

１％ 

ハングル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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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과세소득 145만엔 미만 18,000엔 57,600엔 

저소득자 
Ⅱ시,정,촌민세비과세 세대 8,000엔 24,600엔 

Ⅰ시,정,촌민세비과세 세대 ※１ 8,000엔 15,000엔 

※１ 시,정,촌민세비과세 세대 중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대. 

 

Ａ３ 출산육아 일시금의 지급액 

      40 만４천엔 

(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42 만엔) 

Ａ４ 장례비의 지급액 

      ５만엔 

 

Ｂ 부담 

Ｂ１ 보험료（세금）의 액수  

 

①응능(應能)비율 ②응익(應益)비율 

소득비율 자산비율 

피보험자 

균등비율  

세대별 

평등비율 

의료보험분 6.08％ ― ％ 24,900 엔 20,900 엔 

후기고령자※１지원분 2.30％ ― ％ 9,800 엔 7,600 엔 

간병보험분 2.33％ ― ％ 18,400 엔 ― 엔 

      ※1 고령자 중에서도 75 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칭함.  

Ｂ２ 경감 비율 

70%  50%  20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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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경감제도 

경감비율 경감기준 

70%경감 총소득금액（세대주＋피보험자）≦33 만엔 

50%경감 

총소득금액（세대주＋피보험자） 

≦33 만엔＋28.5 만엔×피보험자수 

20%경감 총소득금액（세대주＋피보험자）≦33 만엔＋52 만엔×피보험자수 

 

Ｂ３ 특정건강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액 

０ 엔 

 

 


